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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주소는 통증이라고 한다. 환자

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은 의사들의 전문과목에 따라 

다른데, 내과계열에서는 만성적이며 불편한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주로 접하고, 외과계열에서는 급성적이고 심한 통증

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증의 대처방법도 계열별로 

차이가 있어서, 내과계열에서는 원인 치료와 함께 경구용 진

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과계열에서는 원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통증 자체를 없애는 정맥 주사용 진통제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정맥 주사용 진통제는 

효과 발현시간이 짧고, 심혈관계의 안정성이 높아 진통제 이

Opioids are widely used as painkillers and anesthetics. Though we use opioids to relieve 
pain, these drugs can induce mood elevation, dependency, and withdrawal symptoms. 

This is why opioids are controlled-substances. Most physicians think that some substances 
should be controlled if they have opioid-like pharmacological properties, especially a long 
duration, preservation of respiration, and dependency. It is noteworthy that short-acting substan-
ces, such as midazolam and thiopental, are included in controlled substances. Their abuse is 
very dangerous because they frequently induce severe respiratory depression due to a narrow 
therapeutic window. Teaching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designation of a new drug as a con-
trolled substance requires scientific evidence of its link to dependency and/or withdrawal sym-
ptoms. However, this does not require abusers’ convenience (long duration) or safety (mainte-
nance of respiration). The authors present the addiction and abuse patterns of propofol as an 
reasons for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 designate propofol as a controlled sub-
stance. As a future study, an animal and/or a clinical model for dependency is needed to iden-
tify addictive substances. Though several neurotransmitters and their loci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have been studied, the precise mechanism for addiction is unknown. Also,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otential for drug addiction and abuse could be masked in the early mar-
keting period of a new drug. Physicians should monitor patients’ responses carefully when they 
deal with the drug.

Keywords:  Drug and narcotic control; Substance-related disorders; Propofo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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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진통제와 마취제로서 역사

적으로 유명한 것이 양귀비과 식물에서 분비되는 유액을 굳

힌 아편이고, 아편을 정제한 최초의 순수물질이 모르핀

(morphine)이다. 모르핀으로 대표되는 아편양제제들의 주 

효과는 진통이지만 진통작용 외에도 진정, 진해작용이 있으

며, 그 밖에 euphoria, 의존성, 환각작용도 있다. 따라서 아

편 및 아편유사제를 만성적으로 투여하면 내성과 의존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1]. 아편 중독에 대한 역사는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대 문명사회에서도 아편을 쾌

락의 목적으로 또는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였다[2]. 19세기 

중반 청나라와의 대외무역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영국의 방

편이 아편 중개 무역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였던 아편전쟁

의 원인 또한 아편중독 때문이었다[3]. 국내에서 마약류가 문

제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말기부터이며 가장 먼저 유입되어 

남용된 마약류가 바로 아편이었다. 1890년대 말경 유입된 모

르핀은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전국적으로 다수의 모

르핀 중독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한국전쟁에서 부상자를 치

료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진통제로 사용되면서 그로 인해 중

독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된 형법에 아편에 관한 죄가 포함되었다. 이후 1957년

에‘마약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국가 관리가 시작되면서 

마약중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60년대 월남

전쟁의 영향으로 월남산 생아편이 대량 유입되고, 1965년에

는 메사돈(methadone)파동이 일어나면서 마약 중독자가 

35,000여명에 달하게 되자, 이에 정부는 1965년부터 마약사

범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관리를 해왔다[2,4]. 

아편유사제는 진통제 및 마취제로서 유용하지만 위와 같

은 의존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규제되어 관리되고 있다. 아

편유사제 투여는 심혈관 기능을 억제시키지 않으며, 뇌간의 

호흡 중추를 억제하지만 소량에서는 비교적 규칙적이고 깊

게 호흡을 유지할 수 있다[5]. 이러한 특징이 오남용의 필수 

사항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의 

상당수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안전역이 매우 좁아 실제 

오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중

추신경계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미다졸람(midazolam)같은 약물은 짧은 작용시간을 갖고 

있고, 투여 시 호흡부전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서 임상에서 

사용할 때 모니터링에 주의해야 한다[5].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은 미다졸람이 아무리 중독성이 있다고 하

여도[6], 호흡부전의 위험성 때문에 이 약물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할 수 있다. 이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남용 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미다졸람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 외에도 작은 용량에도 호흡부전 등을 일으

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오남용의 발견이 호흡부전

에 의한 사망인 경우가 종종 있다. 위험성의 측면뿐만 아니

라 작용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마취의 유도 및 진정에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포폴(propofol)의 빠른 회복은 남용약제

로서는 단점이 되어 약물남용에 취약한 사람들이 대체약물

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짧은 반감기, 

좁은 안전역, 무의식의 빈도가 높은 이유로 인해[1] 프로포

폴은 다른 마약제와 달리 남용 약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

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유흥업소종사자 같은 일

반인과 의료진의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프로포폴의 의존성

과 남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프로포폴을 세계 최

초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에 본 의학강좌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근거

와 절차에 대해 프로로폴을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및 분류

1.  국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정의 및 분류

우리나라의 마약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7]’과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8]’에 의해 물질 별로 분류 

및 지정되어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마약이란 양귀비(앵속), 아편, 코카엽과 이것에

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또

한 이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양귀비, 아

편, 코카엽 내지 이것의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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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혼합제제(단 한외마약은 제외)를 말한다.”“대마라 함

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

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

외한다.”“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

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분

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

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

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

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

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

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

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

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

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

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

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

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미국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정의 및 분류 

미국의 경우, 통제물질 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12)에서 마약류를 남용의 우려,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 schedule Ⅰ, Ⅱ, Ⅲ, Ⅳ, Ⅴ로 분

류하여, 각 schedule에 해당하는 마약류들을 명시하고 있다

[9]. Schedule Ⅰ은 높은 남용가능성이 있어 현재 의학적 치

료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는 마약류

를, schedule Ⅱ는 남용과 의존성이 큰 의료용 마약류를, 

schedule Ⅲ는 Ⅰ과 Ⅱ보다는 남용 가능성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를, schedule Ⅳ는 Ⅲ보다 남용가능성이 적은 의료

용 마약류를, schedule Ⅴ는 Ⅳ보다 남용가능성이 적은 의

료용 마약류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schedule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정집(21 CFR 

§1308)에서 공포하고 있다[10].

마약류 지정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지정절차에 관해 별도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

로 마약류를 지정하고 있다. 즉,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남용되고 있거나 우려가 되

는 약물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에 관한 연구 및 정확

한 남용 실태조사를 시행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지정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면, 식

품의약품안전청 내 마약류 관리과에서‘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

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심

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개정안을 공포·시행

하게 된다(Figure 1) [7]. 

미국의 통제물질 지정절차는 통제물질 관리법 섹션 811

에서 규정하고 있고[11], 이 절차는 FDA, Drug Enforce-

ment Administration (D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12].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1.  프로포폴의 의존성 증거 사례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례는 1992년에 처음 보고되었다

[13]. 프로포폴에 중독된 마취과의사는 프로포폴 투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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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코카인 등을 남용한 경험이 있었고, 다양한 스트

레스를 극복하고자 약물의 자가투여를 고려하였는데, 프로

포폴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용 탁상편람(physician’s desk 

reference)에서 중독에 대해 알려진 보고가 없었다는 것, 프

로포폴은 통제되지 않은 약이므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 작용시간이 초단시간이며 부작용 없이 말끔하게 깨어났

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강박적 갈망으로 프로포

폴을 중단하지 못한 채 약물사용의 양과 빈도를 조절하지 못

하였고,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약물 의존의 전형적인 증상과 징후

를 보였고 결국 재택치료 약물 재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프로포폴의 의존성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원숭이의 자가

투여에 의해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화효과

가 발견되었다[14]. 또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마취 하 용량이나 마취용량의 프로포폴을 주입하면 측좌핵

(nucleus accumbens)에서 도파민 농도가 증가하여 뇌보

상회로에 대한 강화효과(reinforcing effect)를 나타내면서 

약물남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5]. 대상 쥐를 4군으로 

나눈 후 0, 9, 60, 100 mg/kg 용량의 프로포폴을 복강 내로 

주입하였다. 가장 작은 용량(9 mg/kg)에서는 측좌핵 도파

민 농도가 감소하였고, 마취 하 용량(60 mg/kg)과 마취용

량(100 mg/kg)에서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마취 하 

용량과 마취용량에서는 측좌핵 도파민은 모두 90% 증가하

였고, 마취용량에서는 지속시간이 더 길었다. 

이 같은 동물실험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포폴 의

존성 임상시험 결과도 있다[16]. 약물남용 병력이 없는 건강

한 지원자 12명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의 보상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는데, 각 개인에게 프로포폴 0.6 mg/kg와 동량의 

플라세보(intralipid)를 두 번 정주 후 이후 대상자가 약물을 

선택하여 맞도록 하는 실험을 3번 수행하였고, 선택한 약물

의 종류와 주관적 효과, 기억력, 지원자 인터뷰 결과 등을 모

아 프로포폴 선택그룹과 비선택그룹으로 나누었다. 세 번의 

약물 선택 실험에서 두 번 이상 프로포폴을 선택한 피험자들

을 프로포폴 선택그룹으로 포함시켰다. 12명의 지원자 중 

프로포폴 선택자는 총 6명이었고, 이 중 4명이 프로포폴을  

3번 선택하였고, 나머지 2명은 프로포폴을 2번 선택하였다. 

선택그룹 지원자들이 프로포폴을 선택한 이유로 전체적인 

기쁜 느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프로포폴이 

약물남용 병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뇌보상회로 강화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다. 

일반인에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한 증례보고도 있는데,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로 치료 중이고, 벤조디아제핀, 모

르핀, 마리화나를 남용한 병력이 있는 25세 남자가 긴장성

New drug abuse
(KFDA Recognition)

Study of
dependency

Abuse
investigation
on the drug

Designation on the
psychotropic drugs (CPAC)

Ame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ontrolled substances (KFDA)

Draw up the amend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egislative not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gulatory and legislative review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eting of cabinet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Proclamation

Figure 1.   Designation of a therapeutic agent as a controlled sub-
stance in Korea.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conducts the investigation of dependency and 
abuse of new drugs. The Central Pharmaceutical Affairs 
Council (CPAC) discusses and makes the final decision 
about designation of psychotropic drugs. KFDA submits 
the draft enforcement ordinance of controlled subs-
tances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ter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forces the legisla-
tive notice within 20 days. With collecting public opinion 
through legislative notice, a regulatory and legislative 
review i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
gislation. After a meeting of cabinet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the amendment is promul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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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치료를 위해 마취과의사에 의해 프로포폴을 투약 받다

가 이후 스스로 일주일에 3-4번 투약을 했던 사례가 있다

[17]. 또한 의료진이 중독된 사례도 있는데, 프로포폴에 중

독된 개업의가 프로포폴 정맥주사 후 빠르고 경한 도취감을 

호소하였으며[18], 과량의 프로포폴 투여 후 호흡억제로 사

망한 간호사에 대한 보고도 있다[19]. 미국에서 마취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12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

사(100% 답신)로 의료진 프로포폴 남용 빈도를 알아본 결

과, 프로포폴 남용 의료진은 총 25명으로 보고되었고, 이들 

중 7명이 남용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프로포폴을 마약처럼 

관리하는 병원에서 오남용 발생 비율이 적었다[20].

국내에서는, 1992년 임상에 도입된 이후 프로포폴의 남

용 실태에 관한 내용이 방송매체 및 신문 기사를 통하여 먼

저 보도되었다. 잦은 성형수술로 인해 프로포폴에 중독된 

후 이를 투여하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고[21], 산부인

과 개원의가 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때문에 프

로포폴을 사용하다 사망한 사건 및 외과병원 간호사로 근무

하면서 병원에 있던 프로포폴을 60여 차례나 빼돌려 사용해

오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된 사건[22], 프로포폴을 맞기 위

해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22], 프로포폴이 

불법유통되면서 비의료진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투여하는 

사건[23] 등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

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취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만 단순 투약하는 의원들이 경찰에 적

발된 사건도 발생하였다[24,25]. 이들 의원들은 유흥업소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후 돈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

의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한편 개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상습적인 투약으로 중독된 경우나 의료

인이 중독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어도 현

행 법률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일반인 오남용 이외에도 국내 수술실과 마취통증의학과

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프로포폴 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

과로는 총 9명의 프로포폴 의료진 남용자가 확인 되었다

[26]. 남용자 중 2명이 발견 당시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5명이 과거에 프로포폴 이외의 다른 약물 남용 경

험이 있었다. 

2.  포스프로포폴의 통제물질 지정

미국 내 통제물질 지정절차에 따라 DEA에서 프로포폴의 

전구체이며 생체 내에서 프로포폴로 대사되는 포스프로포

폴(fospropofol)을 schedule Ⅳ로 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12월 신약허가신청이 승인된 포스프로포폴은 

2009년 11월 5일자로 controlled substance Ⅳ로 규제가 

되었는데, 프로포폴에 관한 동물과 사람에 대한 의존성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약물로 승인되었다. 포스프로포폴은 체

내 활성대사체인 프로포폴로 인하여 gamma amino buty-

ric acid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정, 마취효과를 나타내는데, 

동물실험에 따르면 미다졸람 및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비

슷한 도취감 같은 행동효과를 나타낸다[27]. 포스프로포폴

의 약리학적 특성과 강화효과는 프로포폴과 동일하나, 프로

포폴의 통제물질 지정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포스프로

포폴이 우선적으로 통제물질로 지정된 이유는 프로포폴은 

정맥제제만 가능하나 포스프로포폴은 경구제제가 가능하여 

약물 남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사용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27]. 이렇게 우리나라 

및 미국에서 마약류를 지정할 때에는 남용이 우려되는 약물

의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를 필요로 한다.

3.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추진

상기와 같은 의학적, 사회적 증거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남용 실태를 파악한 후 2010년 8월 중앙약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

마약류가 아닌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였

을 때 이를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지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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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복잡하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이미 약물의 유통이 확

산된 다음에 단속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

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마약류 지정제

도를 201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28]. 현재 미국, 독일, 네

덜란드, 덴마크에서 마약류 임시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미국은 21 USC §811 (h) [29]에서 마약류 임시지정제

도를 정하고 있다. 마약류 임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는 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과학적, 의학적 평가단계를 생략

하며,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약사법에 따른 면제 또

는 승인이 없는 물질을 schedule Ⅰ으로 지정하며, 이는  

1년간만 효력을 지니게 되고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에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할지라

도 사회적으로 시급성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고, 임시마약류

로 공표됨과 동시에 과학적 타당성 검토 등 정식 마약류 지

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임시마약류 공표 후 적용기간 동

안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 지

정이 자동 해제되고 해당 약물에 대한 사법권은 종료하게  

된다[12].

향후 연구방향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를 통해 신종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더불어 신약이 시판될 경우, 특히 중추신경계

에 작용하는 약물일 경우 약물중독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가 필요하다. 이에 의약품을 허가할 때에는 독성평가과정에

서 의존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의존성 평가

에 대한 지침을 따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및 말초 

작용물질이나 모약물(parent drug)과 대사체가 뇌로 이행

하여 적정 농도에서 중추작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in vitro 

시험, in vivo 시험을 통해 물질의 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

전을 규명하고 강화효과, 보상효과, 약물구별 및 정서적 효

과를 규명토록 하고 있다[30]. 하지만 아직도 신종약물의 중

독성 여부에 대한 의존성 평가방법이 확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기 프로포폴의 예와 같이 20여 년을 사용한 후

에 지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의학적 견지에서 의존

성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의존성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이다.

결    론

통증의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약제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일부 약물은 의존성이 

있어 오남용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규제기관에서는 관

리약물을 지정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리약물의 지정은 의학적 안전성이나 사용자의 편의성보

다는 의존성 유무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과 실제 오남용 사례

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오남용에 대한 

의학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에 동물실험 모델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에 신약이 개발되어 임상

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의 반응을 살펴서 의존성 

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또한, 현재 임상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

고, 안전역이 좁아 일반인이 오남용에 사용하기에는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은 실제 관리약물 지정에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핵심용어:  약물과 마약 통제; 약물남용; 프로포폴;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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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마취에서 마취유도 및 진정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포폴은 짧은 작용시간, 장시간의 정주에도 빠른 회복 시간, 마취 

회복 시 숙취(hang-over) 현상이 없는 등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임상의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온 진

정. 수면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의료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심각한 남용 사례가 

증가되어 급기야 2011년 상반기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외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

약품의 정의와 분류기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절차 프로포폴 남용 사례, 동물실험 및 사람을 대상으로 의존성 임상실험 결

과를 소개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지정 철회 의견이 있으나,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된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관리약품의 지정은 의학적 안전성이나 사용자의 편의성보다는 의존성 유무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과 실제 오남용 사

례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고 있지만 아직 오남용에 대한 의학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이 편리하

고 안전성이 비교적 높아 현재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제로서 부작용(의존성과 중독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방

법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이다.    

[정리: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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